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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

「소득세법」에 따라 1∼2번을 알려드리며, 3∼4번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. 

1. 직계비속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

제외됩니다. (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59조의4)

  

❑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의 종류

 ◦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 ◦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
 ◦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

2.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

(관련규정 :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,제2항)

  

❑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의 종류

 ◦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(성적우수, 국가근로 등)   

 ◦ 국가장학금(유형1, 유형2, 다자녀, 희망사다리장학, 보훈장학 등)

 ◦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

 ◦ ｢근로복지기본법｣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

 ◦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

3. 위 사항이 모두 반영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

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

  

 ◦ 발급기간 : 2019. 1. 17(금) ~ 3. 31(화)

 ◦ 신라넷→장학/등록→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(무료)

 ◦ 자동발급기발급 : 인문관 1층, 화랑관 1층(유료)

4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교 교육비 내역을 업로드 하였으니 
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 다만, 부모님께서 조회하

셔야 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.

5. 연말정산 신고기간 종료 이후 장학금 등의 이유로 공제액의 변경사항이 

발생한 경우,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 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

수정 신고 바랍니다.

※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: 국세청(☎126)

※ 본교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 : 경리팀(☎051-999-52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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